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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시, ‘개식용 종식 특별법’ 이행 신고기간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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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시, ‘개식용 종식 특별법’ 이행 신고기간 운영
2024.03.25 조회수 71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김한별 연락처 061-659-2473

개 사육농장주, 도축‧유통 상인…5월 7일까지 운영신고,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

여수시(시장 정기명)는 지난달 6일 ‘개 식용 종식 특별법’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, 도축‧유통 상인 등의 신

고를 당부하고 나섰다. 

시에 따르면 ‘개 식용 종식 특별법’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․유통․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

영하는 것이 금지되며, 공포 후 3년 이후부터는 이와 같은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. 

이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, 도축‧유통상인 등은 공포 후 ▲3개월 이내인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▲6개월 이내

인 오는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농업기술센터(농업정책과)에 방문․제출해야 한다. 

기한 내 미신고 시, 전․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농장․영업장 폐쇄 조치,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

될 수 있다.

시 관계자는 “개식용 관련 업종 운영여부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”이라며 “관련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

고하시기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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